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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범한 사람

용어

정리

아동학대

행위자

공범

아동학대범죄
직접적(간접적 X) 피해

피해아동

피해아동

피해아동 등
피해아동과 

형제자매인 아동

피해아동과 동거하는 

아동

2
신고

의무
누구든지

신고할 수 있다.

시·도, 

시·군·구,

수사기관아동복지시설 

종사자 등

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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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

사법경찰관리
아동학대전담

공무원

지체없이 

출동해야.

수사기관의 장
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 可

(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하도록 조치해야)

시·도지사

시장·군수·

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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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친권

상실

청구 

등

아동학대

행위자

학대

(중상해죄 / 상습적)

아동

검사
①친권상실선고 / 후견인변경심판

청구하여야 한다. 
법원

  ③ 30일 이내 처리 

     결과 통보

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검사가 청구 X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청구 요청 可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처리결과 이의 있으면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→직접 청구 可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30일 이내)

시·도지사, 

시장·군수·

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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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절차

경찰/ 

아동학대 

전담 공무원

임시조치 신청 可
(재발될 우려)

검사
임시조치 청구

(★72시간 이내)
법원

응급조치

(현장) 

- 72시간

1. 학대범죄 현장 발견

2.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

확인

3.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·현저

임시조치

 - 2개월 초과 X 

- 24시간 이내 

결정

① 제지

② 격리

③ 보호시설 인도

(피해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 

–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외에는 

피해아동의 의사 존중)

④ 의료기관 인도

 

① 퇴거 등 격리

②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

③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

④ 권한행사의 제한·정지

⑤ 교육 위탁

⑥ 요양시설 위탁

⑦ 구치소·유치장 유치 

2차례

연장 可

1차례

연장 可

법원의 허가 

받을 시간 無

긴급임시조치

(경찰)

임시조치 신청

(긴급 임시조치 결정서)
검사

임시조치 청구

(★48시간 이내)
법원


